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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  분여

청  구  인        갑 (1957 생, 남)

                  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소송 리인 변 사

사 건 본 인        망  

                   후 주소  부산

                   등 지  부산

주       문

사건본인  별지 목  재 상속재산  청구인에게 분여한다.

이       유

 에 하면, 청구인  사건본인(피상속인, 이하 ‘사건본인’이라고만 한다)과 상당한 

간 생계를 같이 하고 사건본인  부양하고 간 하는 등 사건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

있  자임이 인 다. 

 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  계, 보 ․요양간  도, 상속재산  종류  가액, 

특별연고를 주장하게  경 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 사  종합하면, 사건

본인  별지 목  재 상속재산  청구인에게 분여함이 상당하다.

  라  주 과 같이 심 한다.

2017.  9. 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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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이    미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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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상속재산 목  생략 


